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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어선들의 선장 1인 당직체계와 관련한 문제는 어선의 충

돌 혹은 좌초사고 등을 논의할 때마다 오래동안 거론되어 

온 사안이다.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

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

로의 항해로 이어지는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

으로 인하여 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 졸음운항

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

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

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선장은 침실에서 잠을 자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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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원의 실수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8년에 진행되었던 「선박

직원법」 개정작업의 제2차 워크샵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

었는데, 당시 한 연구원이 항해사가 선장 1명 밖에 없는 어

선 중 일정 시간 이상 항해하는 어선에는 추가로 항해사를 

승선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회의장에 큰 소란이 일기도 

하였다. 2008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이 워크샵에는 

수협중앙회, 수산회사,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협회 등에서 온 

실무 관련자들도 참석하였는데 앞의 주장에 대하여 이들은 

어업 현장의 구인난을 모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

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이 문제

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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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어선, 항해당직, 피로, 졸음운항, 선박 충돌, 좌초 

Abstract : In many cases, fishing vessels operate on a schedule that leads to departure, sailing to the fishing spot, fishing, and sailing to the port of 

return. Consequently, most of the captains of fishing vessels operated on a single-person navigation duty system rarely have time to rest, resulting in 

frequent accidents owing to drowsy operation. In addition, accidents frequently occur when a tired captain leaves his duty to an unqualified seaman who 

does not have the basic knowledge of navigation and sleeps in the bedroom. This problem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has not been 

solved yet because of lack of proper countermeasures. As a measure to reduce these accidents, this article proposes a certification system for 

navigational-duty crew of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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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2년에 진행되었던 관련 연구(KMST, 2012)에서도 

어선들의 1인 당직체계로 인한 선장들의 피로 문제와 이로 

인한 사고의 빈번함이 확인되었다.

2012년의 연구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에 수행되었던 관

련 연구(KMST, 2021)에서 다시 어선의 1인 당직체계와 관련

한 문제가 많은 사고사례들과 함께 식별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한편 Chong(2022)은 소형어선의 좌초사고와 관련한 그의 

연구에서 그 내용 중의 일부로 KMST의 연구용역 보고서

(KMST, 2021)를 인용하며 어선의 1인 당직체계와 관련한 문

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혁적 흐름 위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

과들을 바탕으로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문

제점을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결

과로 나타나는 선장의 피로에 의한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

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을 제외하고, 5톤 미만의 어선

은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논문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선장 1인 당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2.1 관련 법규정의 검토

어선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

표 3]에 최소승무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해

당 어선의 항행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길이 24미터 미

만 어선의 경우 6급항해사 면허를 가진 선장 1인만 숭선하

면 법적 승무기준을 만족한다. 또한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경우 선장과 1등항해사 

2인이 승무해야하며, 무제한 수역의 경우 길이 24미터 이

상 60미터 미만 어선의 경우도 선장과 1등항해사 2인이 승

무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표의 비고란에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8

년 1월에 발생했던 어선 제5대성호와 어선 강전호 충돌사건

(Donghae-KMST, 2019a)에서는 길이 27.24미터, 총톤수 67톤인 

제5대성호가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항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하는 등 길이 24미터가 넘는 어선들 중에서도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은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비고에 근거하여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은 선장 혼자서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등록어선 

중 99.3%를 차지하고 있다(Chong, 2012). 그리고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 중 발생한 충돌 및 좌초사고는 장시간에 걸친 조

업과 항해당직을 선장 1인이 담당하는 어선에서 주로 발생

하였다(Chong, 2022).

2.2 재결사례로 살펴 본 선장 1인 당직체계의 문제점

1) 장기간에 걸친 항해와 조업으로 인한 졸음 운항

선장 1인 당직체계하에서 졸음운항에 의한 충돌사고나 좌

초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선행 연구들에서도 많은 

사례를 식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어선 신창호와 어선 동진호의 충돌사건

선장 1인 당직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사고 사례

로는 먼저 2018년에 발생했던 어선 신창호와 어선 동진호의 

충돌사건(Incheon-KMST, 2019c)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어선 신창호는 이틀간의 밤샘조업을 마치고 2018년 10월 24

일 10시 0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하였다. 이때 신창호의 선장은 이틀동안 밤샘조업을 하

느라 하루 약 30분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쪽잠을 자는 등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상태였다. 이 선박은 2시간 동안 하역

을 마치고 같은 날 12시경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

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후 신창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혼

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나 계속된 조업으로 누적된 피로

가 몰려와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여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과 충돌하였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항과 밤샘 조업, 양하

항으로의 항해 및 2시간의 어획물 하역과 다시 조업지로의 

항해가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사고 전 이틀동안 하루 약 30분

의 수면만을 취하면서 항해당직을 서는 선장이 졸음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방지 교훈’을 통하여 “조업이나 하역작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하고, 

항해당직 수행 중 피로를 느낄 경우에는 추가의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졸음운항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고 설시하고 있지만 이는 조업 현장의 현실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판단으로 우리나라 어업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있는 대책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어선 대운호와 어선 여행이호 충돌사건

다른 사건으로는 역시 2018년에 발생했던 어선 대운호와 

어선 여행이호 충돌사건(Incheon-KMST, 2019b)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어선 대운호 선장은 조업시, ① 매일 18:00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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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망어구 4틀을 투망한 후 이튿날 06:00경까지 양망작업을 

반복하고, ② 06:00 이후에는 안강망어구를 모두 철망한 후 

어장을 찾아다니다가, ③ 18:00경 어군이 포착되는 지점에 

안강망어구를 다시 투망하는 일과를 반복하였는데, 이 선장

은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의 수면만을 취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그 결과 이 선장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피로누

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정류 중이던 다른 선박과 충돌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항해와 조업, 다시 항해의 반복된 일

정 속에서 하루 평균 1시간의 수면만을 취하면서 항해당직

을 서는 선장이 졸음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어선 만경호 좌초사건

앞에서 예를 든 충돌사고뿐 아니라 1인 당직 선장의 피로

로 인한 졸음운항은 때로는 좌초사건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고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현장

에서의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

기로 한다.    

이러한 사고사례로는 먼저 2021년에 발생한 어선 만경호 

좌초사건(Donghae-KMST, 2021)을 들 수 있다. 어 사건에서 

어선 만경호는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경 출항하였고, 선

장은 항해 중 조타실에서 혼자 조업지로의 항해 당직 근무

를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단 1시간의 휴식도 없이 양승과 투승을 반복하였고, 선장

은 선원들이 통발을 양승할 때 약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

다. 이 선장은 2일 반이 지난 같은 달 23일 23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한 후, 경매 입찰 시간에 맞추어 양하항에 도착

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 양하항으로의 항해 중 

선장은 조타실에서 잠이 들어 저수심 암초 지대에 좌초되었

다. 이 사건에서 선장은 출항한 시점부터 조업을 마칠 때까

지 약 61시간 동안 약 2시간(20분씩 6번) 정도 수면을 취해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조업지를 출발하였다가 졸음운항 중 

좌초되었다.

④ 어선 제1동진호 좌초사건

1인 당직 선장의 피로로 인한 좌초사건의 다른 사례로는 

2020년에 발생한 어선 동진호 좌초사건(Busan-KMST, 2020)이 

있다.

어선 동진호는 사고 당시 어획을 위해 출항한 후 1박 2일

이나 2박 3일 동안 조업을 하고 다시 귀항하는 방식으로 조

업을 하였다. 이 좌초사건은 그로 인한 운항일정 속에서 제1

동진호 선장이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 한 채, 무리하

게 항행을 지속하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음운항을 하여 

해안가에 좌초된 사고이다. 이 사고에서도 선장이 30시간 동

안이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항해당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조업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방지 교훈’을 통하여 “어선의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할 

시 졸음운항을 하지 않도록 출항 전 미리 충분한 휴식을 취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획물의 위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2) 무자격 선원의 항해당직 담당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때로는 30시간 동안이나 선장

이 잠을 자지 못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많

은 경우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해당 어선의 

유일한 항해사인 선장은 침실에서 잠을 자다 사고가 발생하

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 역시 많이 식별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어선 제5대성호와 어선 강전호 충돌사건

1인 당직체계 어선에서 선장의 휴식을 위한 무자격자 항

해당직 담당 문제를 잘 살펴 볼  있는 사건으로는 이미 언급

한 바가 있는 어선 제5대성호와 어선 강전호 충돌사건

(Donghae-KMST, 2019a)를 들 수 있다.

무자격자인 부원이 혼자 항해장직을 서던 어선 제5대성호

와 다른 어선이 충돌한 이 사건의 재결서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항해시 제5대성호의 항해당

직은 선장이 03시 00분경 출항할 때부터 06시 00분경까지, 

기관장이 06시 00분경부터 아침식사 때까지, 그리고 아침식

사 이후에는 잠을 자지 않은 선원들이 교대로 수행하고, 조

업장소에 가까워지면 다시 선장이 수행하였다. 즉, 이 어선

에서는 공공연하게 항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면허가 없는 

일반 부원들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동해지

방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을 통하여 “제5대성호 선원은 항해

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혼자

서 이 선박의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시

한 후, 이 어선의 선장이 항해당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는 선원에 대하여 제대로 지휘․감독

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해지방해

양안전심판원은 ‘사고방지 교훈’을 통하여 “선장은 무자격

자인 선원에게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상황들이 현실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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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 동진호와 어선 제6성진호 충돌사건

1인 당직체계 어선에서 선장의 휴식을 위한 무자격자의 

항해당직 담당 문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사례로는 어

선 동진호와 어선 제6성진호 충돌사건(Incheon-KMST, 2019a)

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어선 동진호의 선장은 항해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였으나 동진호는 결국 다른 

선박과  충돌하였다. 이 사건의 재결에서 인천지방해양안전

심판원은 ‘사고방지 교훈’을 통하여 “ 어선 선장은 반복되는 

장시간의 항해당직 수행과 조업준비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

어 졸음운항을 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어 사고를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사 면허가 없는 선

원에게 선박의 견시·조타 등을 맡길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에도 선박의 조종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어선들의 조업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③ 어선 609천금호와 어선 흥양호 충돌사건

이 사건(Mokpo-KMST, 2017)에서는 609천금호의 선장이 항

해 당직 중 무자격자인 갑판장에게 조선을 맡기고 졸다가 정

류 중인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3. 논의되었던 2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3.1 추가 항해사 승선

앞의 사고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장 1인 딩직체

계의 어선들은 출항에서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및 조업지 

이동 항해와 경매장으로의 항해 등으로 이어지는 운항일정 

상 극히 제한된 시간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선장의 졸음운항이나 무자격 선원에게 단독으로 항해당직

을 맡기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빈번한 충돌이나 좌초 등

의 사고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간단하게 생각할 때 특정 시

간 이상 항해와 조업을 계속하는 어선의 경우 추가적인 항해

사를 승선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Chong(2022)

도 “1일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아침에 출항하여 저녁에 입항

하는 조업형태)을 제외하고, 항해사 1명을 추가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제안이 현실

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인정한 바도 있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선박직원법」

개정작업의 워크샵애서 한 연구원이 항해사가 선장 1명 밖

에 없는 어선 중 일정 시간 이상 항해하는 어선에는 추가로 

항해사를 승선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실무 관련자들은 어업 현장을 모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Cho(2017)는 어선의 해양사고 저감을 위

하여 “항해당직전담자의 보완이 시급하고 이 문제는 경제적

인 뒷받침이 필요한 문제로서, 대부분이 영세한 선주 입장

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방

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비록 선

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 중 특정 시간 이상 항해

와 조업을 계속하는 어선에는 추가적인 항해사를 승선시켜

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어업 현장의 구인난과 영

세어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는 것도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항해사 승선에 의한 사고 저감 대책은 현재

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2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하는 당직부원의 승선

추가 항해사 승선에 의한 사고 저감 대책이 현실성이 없

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들이나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에 대

한 다른 대비책으로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하는 당직부원

의 승선을 이야기 하고 있다.

Chong(2022)도 “현실적으로 어선에 항해사 1명을 승무시

키는 것은 어선 항해사의 수급 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차선책으로써 어선 항해사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 1명을 추가 승무하도

록 하여야 한다. 즉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 1명을 승무시키도

록 하여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제안한 바 있다.

Lee et al.(2013)은 “당직 부원의 능력을 갖춘 부원을 추가

로 승선시키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Cho(2017)도 사고 저감을 위하여 “당직선원의 인력확보”

를 제안하였다. 

KMST(2021)도 보고서에서 “선장 대신 혹은 선장과 함께 항

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원의 자격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

하며,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나 수협의 지원 아래 간단한 몇 

시간 혹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 당직선원자격증같은 것을 

수여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연구가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

에 대하여 선장을 보좌할 수 있는 당직부원에 관한 정책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어떤 연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명확한 대책은 제안하지 못하고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정

도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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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선 당직부원 제도의 신설에 대한 검토

1) 현행 「선원법」의 항해당직 부원에 대한 검토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당직을 담당하는 해

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법」은 제3조(적용 범위) 제1항제3호 및 동 법 시행규

칙 제2조(적용제외 어선)에 의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통계연보(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3)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체 등록 어선 8,045척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5,384척으로 약 67%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

라 전체 등록어선 중 약 67%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

는다.

한편, 비록 전체 어선의 67%인 20톤 미만의 어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선원법」에 의한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

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총톤

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

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선원법 시행규

칙」 [별표 5의5]에서 규정하는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직부원 교육

은 5일간에 걸쳐 항해당직 및 정박당직에 관한 내용을 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 내용은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어선의 당직부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5일

이란 교육 시간도 어선 선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사정상 집계가 어렵겠지만 

많은 경우 외국인 선원들이 부원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

실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검증의 효과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판단이 든다. 따라서 「선원법」의 항해당직 

부원 관련 조항을 5톤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도 적

용시키는 법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실효성

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2) 어선 당직부원 제도의 신설 제안

앞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항하

는 어선의 사고 저감을 위한 어선 특유의 당직부원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새로운 법규정은 가능하면 

기존의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항하는 어선에서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수 있는 부원에 대한 것이므로 

현행 「선원법」의 항해당직 부원에 관한 규정보다도 좀 더 

어선의 운항 현실에 맞고 선원이나 선주들에게도 부담이 되

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가칭 “어선 딩직부

원 자격증 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가칭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부원

이 피로한 선장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것은 현행 「선박직원법」과 충돌하기 때문애 이러한 방안

에 대한 논의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어선의 현실을 감

안하여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승인한다면 현행 「선박직원

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스스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정

부가 스스로 안전정책의 후퇴를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볼 사항은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을 

위한 교육내용과 시간, 교육 담당 기관, 이 자격증을 가진 

선원의 법적 자격과 직무 범위, 이 규정이 신설될 법령, 그

리고 많은 경우 외국인 선원이 부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증 수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4.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의 검토

  

4.1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의 개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

되는 어선은 운항일정상 선장의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에 의

한 충돌 혹은 좌초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때로는 피로에 지

친 선장이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전담시키고 본인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수 있는 인증된 능력을 

가진 부원이 1인 이상 승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선

행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직부원은 해기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므로 단

독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것은 「선박직원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비록 공공연하게 

그러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듯한 오해의 여지는 절대로 남겨두

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는 이 자격증을 가진 부원이 선장의 지휘·감독하에 선

장의 항해당직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선장이 항해에 관한 지식이 없는 부원들

에게 5분~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타를 잡는 

방법과 다른 배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피하라는 이야기 

정도의 교육으로 당직을 전담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

여 제안한 것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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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개선시켜 관련 사고를 저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이 교육을 담당할 

기관, 이 자격증을 가진 선원의 법적 자격과 직무 범위, 이 

규정이 신설될 법령, 그리고 많은 경우 외국인 선원이 부원

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 부원에 대한 교

육 및 자격증 수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협의가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4.2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및 자격증의 유효기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해당직 부원 교육은 5일간에 걸쳐 항해당직 및 정박당직

에 관한 내용을 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나 5일간에 걸친 교

육 내용이 어선의 당직부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5일이란 교육 시간도 어선 선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선원법」의 항해당직 부원에 관한 

규정보다도 좀 더 어선의 운항 현실에 맞고 선원이나 선주

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교육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다른 연구 진행 중 현지에서 만나본 어선 선장들은 항해

당직을 보좌하기 위한 기본 지식으로는 타잡는 방법과 간단

한 피항동작을 포함한 조금의 항법규정만 알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처럼 판단되었다. 실제로 어선의 운항 상황을 생각

하면 그 정도로도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능력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나머지는 선장이 판단할 일이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선장에게 알리는 의무만 강조하면 

이 정도의 교육으로도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교육은 간단한 타 잡는 

방법과 유지선과 피항선의 구분 및 피항동작 같은 간단한 

항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어떤 상활 발

생시 즉시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간 배분은 선원정책과, 

어선안전정책과, 수협, 어선 관련 각 선주들 협회, 현직 어선 

선장 등이 모여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교육을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시간은 평

가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되며, 5시단 정도의 교육이라면 어선 부원들에게도 크게 부

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다른 자격증의 

유효기간 및 어선 장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5년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4.3 교육 담당 기관

현재 수협중앙회 소속 어선안전조업본부와 각 지방에 설

치되어 있는 어선안전조업국은 이미 어선 선장들의 안전조

업교육(정기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장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어선안전조업국은 모든 소속 조업 어선과 출

항 후 연락을 취하는 등 어선 선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는 필요한 교육 장비와 교육

비용 등을 어선안전조업본부와 각 지역별 어선안전조업국에 

지원하고, 각 지역별 어선안전조업국은 교육내용에 따라 필

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자격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4 자격증  보유 선원의 법적 자격과 직무 범위

현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관들에 대해

서만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등 3가지 징계처분을 하

고 있으며 부원들의 과실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

고하거나 명하는 재결만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어선 제5대성호와 어선 강전호 충돌사건

(Donghae-KMST, 2019a)에서도 사고 당시 선장이 침실에서 휴

식을 취하는 동안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부원의 피항동

작 실수로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에게 업무정지 2개월, 그리고 이 부원에게는 시정권고 

재결을 하였다.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을 가진 부원은 선장의 지휘·감독하

에 단지 선장의 항해당직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이므로 모든 법적 책임은 현재처럼 선장이 지게될 것이며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을 소지한 부원에게 어떤 특별한 법적 

책임이나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

한 원칙은 설령 선정의 지시로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

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다.  

4.5 외국인 부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증 수여 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외국인 선원들이 부

원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어업 현실에서 어선 당직부원 자

격증 교육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서는 정책적 효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은 영어 및 어선의 외국인 선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몇 개 국가의 언어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에 맞게 교재도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격증은 한

글과 영어로 이중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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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이 연구의 사고사례에서 조업형태를 검토한 대부분의 어

선들은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등 주로 근해어업에 종

사하는 어선들이었다.

한편 일반화물선 광양7호와 어선 해동호 충돌사건

(Busan-KMST, 2022)에서의 어선 해동호는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9.77톤의 어선으로 매일 새벽에 출항하여 

약 2시간을 항해한 후 전날 설치해둔 자망에 걸린 고기를 

거두고 다시 자망을 설치하고 오후 2시경에 귀항하는 일정

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경우 조업 일정으

로 보아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하는 당직부원이 꼭 필요하

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선 명윤호와 어선 대양호 충돌사건(KMST, 2022)에

서의 어선 명윤호는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6.30

톤의 어선으로 선장 1인이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같은 

경우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이라 하여 선장 1인이 운항하

는 선박에 당직부원을 승선시킨다는 것은 전혀 현실과 괴리

된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되어 있

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선장 1인으로 운항하

는 선박이거나 운항일정상 굳이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부원의 승선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정은 우선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어선 신창호와 어선 동진호의 충돌

사건(Incheon-KMST, 2019c)에서 어선 신창호는 연안개량안강

망, 연안자망 및 연안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7.93톤의 

어선이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도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할 당직부원의 승선이 선

장의 피로에 의한 사고의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연구

에서 제안하는 당직부원 승선제도의 적용과 제외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연구는 주로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되어 있는 연안어업

의 종류별 조업 및 운항형태에 대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4.7 이 규정이 신설될 법령과 개정시안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선 당지부원 자격증 제

도는 가능하면 현행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자격제도의 특성상 「선박직원

법」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이고 「선원법」에 넣기에도 

지금까지 구상한 내용 중 특히 교육기관 등을 생각하면 타

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어선안전정책국 소관 「어선안전조업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제1조(목적)에서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 법률 제4장(제4장 어선

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에서는 제22조(선장

의 의무),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

로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을 소지한 부원의 승선에 대한 규

정을 신설하기에도 적합해 보인다. 이 경우 기존의 「선원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서로 충돌없이 어선 당직부원 제도

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25조(안전조업교육)의 뒤에 제25조의2를 신설하

여 제1항에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5톤 이상의 어선 중 항해

사 1인으로 운항하는 선박에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을 가

진 부원이 1인 이상 승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의 

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고 명시할 것도 제안한다.

5. 결 론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은 운항일정상 선장

의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에 의한 충돌 혹은 좌초사고의 위

험이 높으며, 때로는 피로에 지친 선장이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전담시키고 본인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항하

는 선박에서는 많은 충돌 및 좌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일정 시간 이상 항해하는 어

선에는 추가로 항해사를 승선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가능할 

수 있으나 어업 현장의 구인난과 영세어업의 실태 등을 고

려하면 이러한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하고

자 한다. 이제도는 이 자격증을 가진 부원이 선장의 지휘·감

독하에 선장의 항해당직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함으

로써 선장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사고 저감에 기

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교육은 간단하게 타 잡는 방법과 

간단한 항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어떤 

상활 발생시 즉시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교육을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시간은 평가시간을 포

함하여 5시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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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은 이미 어선 선장들의 안전조업교육(정기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장도 마련되어 있는 수협중앙회 소속 

어선안전조업본부와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안전조

업국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

이 부원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어업 현실에서 이 교육은 영

어 및 어선의 외국인 선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몇 개 국가의 

언어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맞게 교재도 작성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선장 1인으로 운

항하는 선박이거나 운항일정상 굳이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

좌할 부원의 승선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정은 우선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

선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어선안전조업법」 제4장(어선의 안전한 조업

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여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개정시안

(신설)

제25조의2(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① 근

해어업에 종사하는 5톤 이상의 어선

중 항해사 1인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을 가진 부

원이 1인 이상 승선해야 한다.

②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의 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완전한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을 개선시켜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사고를 

저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 및 운항

형태 등에 따른 당직부원 자격 선원의 승선여부에 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도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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